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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계약 전) 방문(전화권유)판매업자의 상술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

관계를 정확히 확인 후 꼭 필요한 상품인지를 고려하여 신중히 

결정해야 함.

 ㅇ 학교 관계자 사칭이나 거짓·과장된 설명 등에 현혹되지 말고 

방문(전화권유)판매업자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

있음.

 ㅇ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 신청서·계약서 또는 관련 서식 등을 함부로 

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작성 시에는 반드시 이의 의미를 면밀히 

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.

□ (계약 후) 계약서를 작성한 날 또는 물품 등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

14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,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

미성년자의 계약은 기간에 관계없이 취소 가능함.

 ㅇ 청약철회·계약취소 서면은 내용증명우편*을 통해 보내야 향후 

분쟁이 생겼을 경우 권리를 수월히 보호받을 수 있음.

* 우편물의 내용을 제3자인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것으로, 같은 문서 3통을
준비하여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, 발신인이 한 부를
보관하며,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방법

 ㅇ 제공 받은 물품에 대한 사용의사가 없을 경우 바로 반품하며, 

택배 송장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함.(개봉 주의)

□ (피해구제) 적법한 청약철회 요구를 거부당하는 등 피해가 있을 시 

1372 소비자상담센터(국번 없이 1372)에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

을 받을 수 있음.

붙임 1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피해 예방 요령 


